
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[별표 5] <개정 2013.3.18>

승진심사 수칙(제23조제3항 관련)

1. 심사는 비공개로 한다.

2. 각 위원은 경찰의 공익과 발전을 위하여 심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

야 한다.

3. 각 위원은 능력 있고 발전성 있는 인재를 발탁하기 위하여 최선의 

노력을 해야 한다.

4. 각 위원은 심사를 할 때 편견에 치우치거나 사사로운 마음을 갖지 

않고 공정하게 한다.

5. 각 위원은 심사가 시작된 후 심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장 외의 장

소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.

6. 각 위원은 심사 관계자가 아닌 사람과 면회하거나 외부와 연락해

서는 안 된다. 

7. 각 위원은 심사 중 특정대상자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편견에 치우

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.

8. 각 위원은 토의된 내용을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.

9. 각 위원은 심사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의 신분에 관계되는 사

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10. 각 위원은 심사 서류를 복사하거나 심사에 사용한 서류를 반출해

서는 안 된다.


